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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방향광고 규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논의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에 

치우치다 보니 법적 타당성과 기본 원칙에 관한 논리적 설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미디어와 플랫폼이 등장할 때마다 임시처방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정책

을 적용했던 관행을 지양하고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규제원칙의 기본틀을 정

립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문헌 연구를 통해 양방향광고의 특

성에 따른 기존 규제방식의 한계성을 살펴본 후, 영국과 미국에서의 양방향광고 관련 

규제의 기본 원칙 및 철학적 근거를 미디어 관련 이론과 광고 관련 이론을 접목해 고찰

하였다. 연구 결과, 영국과 미국에서 모두 사회적 약자층 보호 차원의 규제는 양방향 방

송서비스와 광고부문에서조차 강력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에는 철저하게 탈규제와 탈중앙화, 탈수직적 규제형태, 즉 공영방송 

중심에서 상업방송과 유료미디어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결국 이러한 

탈규제정책은 효과적인 경쟁과 비편향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 다양성과 다원성 확보

라는 사상의 자유시장 원리에 기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해외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양방향광고 규제의 기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

하고자 했으며, 양방향광고 규제에 대한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그 구체적 

함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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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예측불허 수준의 미디어융합이 전개되면서 다

양한 유형의 뉴미디어광고가 등장하고 새로운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는 등 미

디어와 광고 관련 산업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양방향광고

(interactive advertising)는 개인성과 맞춤성의 특성을 띄며, 광고의 유통 또한 유튜브 

등의 각종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공간과 채널의 제약을 뛰어넘고 

있다. 이렇듯 새로운 방통기술의 도입과 미디어융합시대의 도래는 국내에서도 미디어

와 광고산업 전반의 변화를 촉진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주

도로 미디어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전개되었고, 시장친화적인 정부정책에 따라 기

존의 공익지향적 미디어 이념이 해체되면서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가 증대되는 경향을 

보여왔다(정두남·정인숙, 2007). 이 같은 경향은 국내 미디어 패러다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 자율과 경쟁, 효율과 선택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는 결국 현행 

광고 규제체계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적·철학적 고려사항이 된다. 

현재 국내 적용 중인 광고규제체계는 이처럼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디지털 양방

향 미디어환경과 달리 기존 아날로그 체제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미

디어 형식규제 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로는 화면단위 규제, 광고유형별 규제, 

플랫폼별 비대칭 규제 등이 있다(권오범·한상필, 2012). 이 중 화면단위 광고규제 문

제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간략하게 살펴보면, 양방향방송광고 최초화면의 의미와 

범위를 기존 방송법시행령 상의 법 규정은 채널전환 이후 미니 EPG 상의 트리거 또는 

화면상단의 트리거가 보이는 화면으로 규정하는 등 기존 아날로그 방송체제에서의 규

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아날로그적인 최초화면 개

념정의만으로는 변화하는 양방향방송광고의 소구방법과 형태를 반영한 진정한 디지털 

시대의 양방향 미디어환경을 구현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그에 따라 최초화면의 범위를 

트리거를 눌러 전환된 화면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다. 이처럼 간단한 사례

에서 살펴보았듯이 방통융합 결과의 산물인 양방향광고는 기존의 일방향방송 광고규제

로는 적용될 수 없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기존의 지상파방송에 적용되던 방송관

련 각종 규제를 디지털 양방향방송광고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려는 노력이 절실

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양방향방송서비스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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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규제원칙과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에서의 양방향광고 관련 규제

정책의 현황과 기본철학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양방향방송서비스와 양방향광고와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광고규제정책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일부 이루어졌지만(e.g., 김희경, 2010; 김희경·차영란, 2009; 

이시훈, 2003; 정두남·정인숙, 2007), 본격적인 디지털방송 시대의 도래와 함께 양방

향광고가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광고 관련 규제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

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관련 법조항 내용과 개선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폭넓은 논의가 서둘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고규제와 관련

된 미디어이론과 광고이론을 고찰하고, 아울러 영국과 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양방향광고 규제정책의 기본 원칙과 바람직한 지향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양방향광고 규제정책 개선을 위한 유용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

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문헌연구 

1) 양방향광고의 개념과 특성

국내 양방향광고 규제정책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양방향광고의 개념과 그 특성

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디지털기술발전으로 미디어융합이 진전

되면서 각종 양방향광고 등 다양한 유형의 광고가 등장하고 급격한 미디어환경의 변화

와 함께 광고산업의 일대 변혁을 겪고 있다. 여기서 양방향광고란 개념을 한마디로 정

의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즉 학계와 업계에서 나름대로 양방향광고를 각기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기존 일방향광고와 구별되고 소비자에게 다르게 접근하는 양방향광고의 정

의에 포함되는 몇 가지 핵심개념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양방향광고를 정의

하기 위한 핵심개념은 디지털화, 미디어 간 융합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개방과 참여의 상호작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양방

향광고를 정의하면 양방향광고는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유료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용자

의 자발적 수용의사를 근간으로 수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의 광고로 규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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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심성욱·김운한·신일기, 2011). 또한 시청자가 프로그램 시청 중에 접촉하는 자

막형태의 광고 또는 광고시청 중에 나타나는 버튼을 리모컨으로 조작해서 광고주 전용 

데이터 채널(Dedicated Advertiser Location)로 이동해서 상세정보나 이벤트 참여, 

제품구매 등 다양한 피드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광고로 정의할 수도 있다(권

오범, 2010). 그리고 디지털방송에서 양방향광고란 양방향 서비스영역을 활용해서 시

청자에게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광고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

통적인 방송광고가 시청자의 선택여지가 없는 일방적인 광고라면 양방향광고는 시청자

가 광고를 볼 것인지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선택성과 광고 선택 후 심층적인 정보를 추

구하거나 상품을 주문하는 등 의사전달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광고기법이다(이시

훈·김세철, 2001). 현재 이러한 양방향광고가 적용되고 있는 미디어나 플랫폼으로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디지털 위성TV를 비롯해서 IPTV, 디지털 지상파TV 또는 스마

트TV, 디지털 CATV, 각종 디지털 옥외 사이니지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SNS를 활용한 스마트폰과 테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들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현재로

서 양방향광고의 주 플랫폼 역할을 하는 IPTV와 디지털케이블TV의 국내 가입자 수는 

2010년 6월 기준 600만 명에서 2013년 6월 기준 1,323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조선일보, 2013). 즉 전체 TV 시청자의 약 54.2%에 해당되는 수인 이들 대

다수가 넓은 의미의 인터넷TV를 시청하고 각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양방향광고에 접촉

될 가능성이 큰 잠재적인 대상층인 셈이다.

이러한 양방향광고의 특성을 살펴보면 무한성(boundless)과 혁신(breakthrough), 

그리고 오락성(branded entertainment)으로 요약된다. 무한성은 기존 광고의 많은 

제약에서 벗어나 창의력이 발휘되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혁신

은 기존 광고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광고양식과 기발함으로 소비자를 놀라게 한다는 점

이다. 또한 오락성은 소비자에게 광고를 제품판매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참여해서 공유

하고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도구로 인식시킨다는 점이다(심성욱·김운한·신일

기, 2011). 또 다른 관점에서의 양방향광고의 특성은 일대일 또는 일대 소수 형태의 타

깃광고가 가능하다는 점, 잠재고객대상 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 

시간과 지면의 제한 없이 무제한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광고접촉과 그에 따

른 구매결과로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 광고제작물의 업데이트를 상대적으로 신속하

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역동적인 제품 이미지 형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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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 구매동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e-CRM을 통한 고객만족도 및 소비자권익

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 이용자의 즉각적인 피드백에 의한 단기적이고 정교한 광고

효과 측정이나 신속한 광고 메시지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 각종 프로모션 활동에 따른 

고객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도 양방향광고의 특성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2009년 상반기에 이벤트 참여수단으로 휴대폰 SMS의 사용을 허용한 이후 이용자의 편

리성 증대와 그에 따른 참여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양방향광고의 긍정적 측면이라 

볼 수 있다(권오범, 2010; 심성욱·김운한·신일기, 2011). 

양방향광고는 기존의 일방향광고와 몇 가지 특성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첫

째, 양방향광고에는 시청자의 선택과 피드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일방향 형태

의 아날로그광고에서는 불가능했던 상호작용성이 구현될 수 있다. 아날로그식 일방향

적 광고는 광고주가 정한 광고 메시지를 시청자가 일방적으로 보았지만 디지털식 양방

향광고에서는 시청자에게 조정권과 선택권이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시청자가 원하는 

광고를 선택할 수 있고 방송광고가 진행되는 동안 광고내용에 상호작용하면서 원하는 

광고내용을 탐색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광고에 반응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광고와 달리 양방향광고는 광고에 대한 접근성과 연동성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기존 방송광고는 지정된 방송광고 시간대에만 방영되도록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양방향광고에서는 다양한 시간대와 경로를 통해서 시청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즉 1년 365일, 하루 종일 마케팅활동이 가능하고, 시간적, 공간적,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에서는 광고주 전용사이트(DAL)에 연동시키

는 등 시공간적 제약 없는 광고가 가능하다. 

셋째, 양방향광고에서는 기존 일방향광고에서 불가능했던 시청자 세분화가 용이

하고 특정 고객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인 타깃광고가 가능하다. 양방향방송 가입가

구 개개인이 어느 채널의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어느 광고에 노출되고 어떤 상품주문을 

하는지 등의 각종 미디어 접촉과 광고에 대한 반응 결과물 들이 셋톱박스에 의해서 자

동 저장된다. 이후 이 기록은 전화선을 통해서 방송국의 가입관리자 시스템으로 전송되

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사전에 확보한 소비자의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고객

층에게도 효율적으로 광고 메시지를 노출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방향광고는 기존 광고보다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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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광고는 기존 일방향광고의 주요 기능인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그 역할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매체보다 더 다양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심성욱·최일도, 2009). 그리고 판촉을 활성화시키고 시청자의 제품 구매나 행사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양방향광고 규제의 개편 필요성

이처럼 양방향광고는 기존의 일방향광고와 개념과 특성 차원에서 명확한 차이점을 보

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 면에서 이전 아날로그식 규제체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물론 어느 사회조직에서든 법과 규제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현

상과 문제점에 선행해서 미리 수립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뉴미디어의 탄생과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에 무원칙적으로 규

제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과 후유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현재 상황에서

는 뉴미디어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때마다 미디어별 플랫폼별 법적규제 장치를 수

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임과 동시에 규제의 불균형 문

제와 비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디어별 플랫폼별 규제체

계가 아닌 유료방송 대 무료방송, 즉 상업성 미디어와 공익성 미디어라든지, 일정 기준

과 원칙에 준한 분류에 따라 큰 틀의 규제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 

적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내에서 양방향광고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규제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1년으로 제2기 디지털추진위원회에서 데이터방송과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방안

이 마련되었고, 양방향서비스가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으로 개념이 규정된 2004년에 

비로소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

응할 만한 양방향미디어와 양방향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체제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융합의 산물로 등장한 양방향광고는 기존의 일방향방송 광고

규제로는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기존 지상파방송에 적용되었던 방

송관련 각종 규제를 디지털 양방향방송광고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는 것이 불가

피하다. 그러나 거대한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수정하기 위

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다. 국내 양방향광고에 대한 실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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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2000년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일부 결과를 제외하고는 양방향방송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타당성 검토보다는 규제완화 필요성만을 주장하는 등 규제완화의 타당

성과 설득력에서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향후 양방향방송광고는 방송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다. 멀티채널 시대

에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방송과 플랫폼의 도입으로 채널수가 증가하게 되고 증가된 

채널수에 비례해서 다양하게 확대된 채널과 플랫폼에 각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자수는 

제로섬 원칙에 따라 분산되면서 감소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 티보사나 리플레이사

에서 개발한 PVR(Personal Video Recorder)이 내장된 디지털TV 보급이 일반화될 

경우, 시청자들은 버튼 기능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불필요한 일반적인 광고를 자동 재핑

하게 된다(권오범, 2010). 이는 결국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일방향적 광고 메시지는 시

청자인 소비자에게 도달될 수 없게 되고 광고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어 방송사 또는 

미디어사의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일방향적 광고수익은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대

응책으로 양방향광고와 같은 새롭고 다양한 오락성 서비스가 주요 수익원이 되게 된다. 

그러므로 양방향 방송광고 전략의 성공 여부는 디지털방송미디어를 이용해서 광고 콘

텐츠를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양방향의 장점과 결합하느냐에 있다. 최근의 비선형광고

(non-linear advertising) 형태 중심의 양방향광고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기존 선형광

고(linear advertising) 중심의 일방향광고에서 적용되던 규제 틀이 무의미해진다는 것

은 광고와 방송기술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선형광고 중심의 아날로그방송체제에서의 일방향광고에 대한 규제와 다르게 비선형광

고 중심의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양방향광고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필요하

다. 즉 선형광고에 대한 기존 시간량 규제와 위치규제, 내용규제를 무조건적으로 완화

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적용하고, 비선형광고에 대한 

규제는 이용자들의 선택성을 감안해서 보다 완화된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내부 자율규제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시청자그룹을 대상으로 한 광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이전

보다 엄격한 정부규제 필요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방통융합의 결과로 등

장하고 있는 양방향광고는 기존의 일방향방송 광고규제로는 적용될 수 없는 범위의 부

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지상파방송에 적용되었던 방송관련 각종 규제를 디지털 양방

향방송광고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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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방향광고 규제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이처럼 규제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양방향광고와 관련된 국내에서의 실질적 

연구는 2001년부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루어졌다. 즉 양방향방송이 방송법에 편

입된 시점을 출발점으로 국내 양방향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총괄적 접근과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KOBACO의 시각에서 기존 지상파TV 방송광고 영업대행구

조로 양방향광고 영업대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송필(2001)이 전반적인 양방

향미디어광고 동향을 연구한 것과 2002년에 실제적으로 양방향광고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구축방안을 제시한 것이 초기연구다. 비슷한 시기에 디지털 양방향방송의 개념

과 구조, 사업기반, 국내외 서비스사업자현황, 비즈니스모델로서의 T커머스와 양방향

광고를 개념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최용준(2002)에 의해 수행되었다. 또한 정책수립 차

원에서 해외 적용사례를 고찰한 연구로서 김명중(2002)은 국내 양방향광고 도입을 위

한 정책연구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양방향방송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즉 영국 등의 양

방향광고 성공사례, 법적규제, 광고요금체계와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국내도입을 위한 규제법규와 규제방식, 광고효과분석 등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

다. 그리고 이시훈(2003)이 양방향광고 활성화 차원의 양방향광고의 법적·제도적 미

비점 보완 필요성, 형식과 규격 표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후 2005년 시점부터 본격적인 규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시훈(2005)은 IPTV가 도입된 이후 데이터방송 개념이 방송법에 머무

를 때 발생하는 사업자 지위와 기술, 사업적 차원에서 제기하면서 양방향광고 규제의 

문제점을 거론하였다. 이후에도 그는 방통융합시대에서의 양방향광고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구체적인 규제체계의 미비 상황을 비롯해서 규제목표, 위

치제한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이시훈, 2008). 이후 데이터방송규제가 양방

향방송광고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방송법을 비롯해 IPTV특별법과 디지털전환추

진위원회 정책방안 등을 검토하고 양방향광고의 경영적, 규제적 요소들이 김희경·차

영란(2009)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이들은 연구과정에서 양방향방송광고 관련법의 개

념규정과 규제방식이 방통융합시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인터넷규제보다 강화되지만 

방송법보다는 완화된 통신법 수준의 규제로 수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양방

향방송광고가 선택형서비스로 분류되지만 현행 방송법규제에 따라 비적용됨을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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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이시훈

데이터방송 양방향서비스의 기존 방송법상 적용규제 관련 본격 논의(2005), 방통융합시

대의 양방향방송광고에 대한 새로운 규제 필요성 강조(2008), 신기술발달에 따른 T커머스 

과다규제 정책변화 필요성 제시(2009)

정인숙·김경환·김희경
양방향방송광고와 데이터방송규제정책관련 심층인터뷰조사에 따른 쟁점도출과 법적규

제 문제점 제시(2007) 

김희경·차영란
데이터방송규제가 양방향방송광고에 미치는 영향 고려한 방송법과 IPTV특별법 등에 관한 

연구와 디지털전환추진위원회 정책방안 연구(2009) 

김희경

양방향방송광고가 선택형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지만 현행 방송법규제로 인해서 적용되지 

못함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유료플랫폼의 양방향광고 구동현황과 모델을 현행법의 규제

내용에 적용해서 법적규제의 현실적 적합성을 검토해야함을 제기(2010)

김관규 법제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에서 양방향광고규제와 진흥의 문제점을 검토(2010)

표 1. 양방향TV광고 규제 관련 주요 선행연구

면서 유료플랫폼의 양방향광고 운영현황과 모델을 현행법의 규제내용에 적용해서 규제

의 현실적합성을 검토하고 향후 새로운 형태의 양방향광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탄력적

인 법적용과 안정적인 규제원칙의 정립 필요성을 주장하였다(김희경, 2010). 

광고산업 진흥 차원에서의 연구경향으로는 정인숙·김경환·김희경(2007)이 광

고진흥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 차원에서 양방향방송광고뿐 아니라 데이터방송규제정책

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쟁점을 도출한 것을 들 수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양방향광고 규제, 데이터방송의 법적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시훈(2009)은 양방향방송광고를 개념 규정과 규제, 진흥방안 차원으로 분류

해서 접근하였다. 그는 양방향광고 관련 법적개념과 업계용어가 단일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데이터방송, 양방향방송광고, VOD광고, T커머스가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규제면에서 T커머스 금지영역이 과다하기 때문에 신기술 발달에 적

합한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진흥방안에서는 데이터방송, 디지털방송 시청자 

확산과 디지털방송광고 활성화 지원방안, 양방향광고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김관규(2010)는 법제적 관점과 산업적 관점에서 양방향광고

규제와 진흥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그는 법제적 관점에서 양방향광고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산업적 관점에서 양방향광고 본래 목적

인 타깃광고 적용을 위해서 마련되어야 할 산업적 시스템을 언급하였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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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규제와 관련된 이론 고찰 

광고규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그 기저가 되는 방송환경과 방송규제연구에

서 출발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변화되는 방송환경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미디어 관련 이론, 즉 

수탁이론, 공론장이론, 숙의민주주의이론, 시장경쟁이론에 대해서 먼저 검토해 보기로 

한다. 광고이론에 앞서 미디어이론을 고찰한 이유는 광고가 미디어와 불가분의 관계이

고 큰 틀에서 광고규제 역시 미디어규제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중

요한 것은 양방향광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광고규제의 기본 틀이 되는 광고의 철학적 

이론을 살펴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문화에 대한 

일괄적인 가정들이 대부분 사회제도로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와 사회제도 간의 

상관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디어 관련 이론 외에 라츨, 해프너

와 샌디지(Rotzoll, Haefner, & Sandage)가 언급한 광고 관련 이론인 고전적 자유주

의이론과 신자유주의이론 또는 신고전주의이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미디어 관련 이론 

최근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관련해서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논란이 재론되고 있는데, 논

의가 제대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익성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익이란 개념 활용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계몽주의 시대에는 사회계약 목적

에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고(Nohlen, 1991), 사회적 다원성을 기

초해서 민주주의의 기본적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며 사회정책적 갈등의 소산인 

동시에 사회적 실체가 아니라 조정적 역할을 하는 일련의 사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Fraenkel, 1979). 방송의 공익성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용자 대중의 이익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송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수용자 측면이 강조된다(한

국언론학회, 1995).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인해서 실제 적용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전파희소성, 시장논리적 입장, 숙의민주주의라는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균태, 2003). 아울러 탈규제 디지털시대의 방송규제 차원에서 숙의민주주의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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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비교해서 제시하기도 하고(윤영철, 2001), 시장론자의 입장에서 경제적 관점의 

방송 공익성 문제에 접근하기도 한다(김재홍, 2003). 따라서 이들을 포괄해서 재구성

하면 크게 네 가지 관점, 즉 방송매체의 속성 차원, 언론의 사회적 위상과 기대 차원, 민

주사회의 정치적 기능 차원, 그리고 경제적 역할 차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론적 관점에서 각각 수탁이론(trusteeship theory), 공론장이론(public 

sphere theory), 숙의민주주의이론(deliberative democracy theory), 그리고 시장

경쟁이론(market competition theory)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수탁이론은 가용전파, 즉 채널의 희소성과 공공성에 근거해서 방송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독점할 수 없고 대신 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파의 희

소성은 외부의 규제가 아니라 자연적 결과로 독점적 상태가 형성된 자연독점성을 유발

하고 채널운영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의 필요성은 잠재적 접근의 보편성을 큰 폭으로 제

한한다. 아울러 전파자원은 공공재로서 자유재와 대비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공동소

유가 필요한 공익사업으로 국가 또는 공적기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다른 미디어에 

비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 이 이론에 더욱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이

봉호, 2007). 따라서 이 이론은 방송을 공공산업 영역으로 규정하고 이에 걸맞은 공익

의무를 전제로 접근하는 관점이다. 즉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시청자의 권리고 방송사의 

권리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이 이론은 희소한 자원인 주파수의 배분을 통해 사업하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이론적 규제모델이다. 미국 판례법에서 1960년대에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고 내용규제를 포함해서 방송에서의 다양한 규제를 정당화하는 유력한 근거

로 현재에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김재홍, 2003). 수탁이론은 방송을 공공산업 영

역으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익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사적 소유에 

기초한 시장경쟁원리와 방송의 공익성은 배치된다고 판단하여 소유도 일정 지분 한도 

안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이봉호, 2007). 

공론장이론은 방송이 민주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여론형성기능을 담당

하는 역할과 관련되어 핵심적인 공론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론장이

란 하버마스(J. Habermas)가 주장한 개념으로서, 여론이 형성되는 생활영역이자 시

청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접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논의의 장을 의미한다

(Habermas, 1962).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기관이 생활영역에 속하

는데, 이 중에서 여론형성을 관여하는 공간이 공론장인 셈이다. 특히 방송은 공론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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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논의되어 왔고, 이는 

민주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불가결적인 여론형성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방송의 본질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공공성 개념도 공론장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언급할 수 있고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철학적, 이념적 배경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진웅, 2003). 그러나 이 이론은 다른 공익성의 관점과는 달리 현실적인 방송질

서를 관리하는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성향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정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론장이론은 공적 숙의라는 민주주의의 이념형을 제시하면서 근대를 새

롭게 복원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봉호, 2007). 특히 공론장이론은 공영방송이나 인

터넷 같은 대중미디어가 공론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면서 미디어

학계에서도 큰 주목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공적인 것

을 재평가했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사적인 것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낳게 된다(Ku, 

2000). 그러나 서구사회에서 공·사 구분은 근대에 들어 전형화된 것으로 탈근대사회

에서 의미가 크게 희석되었다. 하지만 공사가 같은 것은 아니며 개념에 대한 자각과 이

분화의 약점에 대한 경계만 늦추지 않는다면 분석적 범주로서 그 구분은 유효하다

(Weintraub, 1997). 

숙의민주주의이론은 공론장 개념을 방송의 공익성과 연계시키면서 이를 위한 다

양한 의견이 방송을 통해 실질적인 확산이 되는 것을 숙의(deliberation)의 핵심조건

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숙의민주주의 입장은 아렌트(Arendt, 1958)와 하버마스

(Habermas, 1989; 1996) 등으로 이어지는 공론권과 의사소통적인 권력 또는 합리성 

논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즉 다수에 의해서 선택되고 결정된 결과라 할지라도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공익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윤영철, 2001). 

숙의는 선호의 형성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참여자로 하여금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고 선호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판

단에 이르게 하는 것이 숙의민주주의이론의 핵심이다. 즉 멀티채널로 인한 선택의 다양

성이 곧 공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공공채

널이나 공공프로그램의 공급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토론을 유도해야 함을 강조한다. 따

라서 다양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탈

규제 논리를 반박하고 공영방송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이봉호, 2007). 이에 따라 

이 이론의 추종자들은 인터넷에 의해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이 합리적인 숙의와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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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공론권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Barber, 1998; 

Fernback, 1997; Hauben & Hauben, 1997; Moore, 1999). 그러나 이러한 숙의민

주주의 이론은 시청자 속성상 개인적 욕구충족에 맞춘 오락 중심의 방송 시청과 접근 

추구성향이 강하고 이러한 시청자의 욕구에 맞춘 최대공약수를 추구하는 방송은 공익

과 괴리감이 존재하고 오히려 숙의민주주의를 저해한다고 본다(김진웅, 2003). 그 결

과 현재의 방송환경과 현실을 고려할 때 멀티채널에 따른 선택의 다양성이 공익성을 보

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다양한 의견 교류, 즉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사전규제 또는 내용규제 등의 인위적인 규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결국 이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이에 걸맞은 수준의 정책적 개입이 허용된다(김진웅, 2003). 

마지막으로 시장경쟁이론은 자유주의에 기반한 사상의 자유시장 원칙에서 출발해

서 방송 공익성은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 즉 시청자 취향에 따른 최

대공약수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

현하는 소비자주권을 의미한다(윤영철, 2001). 이 관점은 시장경쟁 하에서는 특정개인

이나 집단이 타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성

을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한 개인적 이익의 집합으로 정의한다(김진웅, 2003). 이 이론

은 기존의 규제정책을 경쟁원리에 입각한 개방정책으로 바꾸어 규제를 통한 개별적 또

는 조직적 이해갈등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보다는 모든 참여자가 평등에 입각한 비간

섭적 경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익을 추구토록 도모해야 함을 강조한다. 다른 이론들

이 정보 송신자를 규제하는 관점에서 출발한 데 비해, 이 이론은 수용자에 의한 자율적 

규제 또는 선택을 중시한다(한균태, 2003). 즉, 이 이론에서는 시장경쟁 관점에서 공익

목표는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경쟁을 통해서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는데, 이

는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경쟁적인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선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경쟁이론은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정부가 독점하는 

것은 반대하며, 모든 매스미디어의 소유와 운영권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봉호, 2007). 시장경쟁이론의 핵심은 기존 규제정책을 경쟁원리

에 입각한 개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멀티미디어 멀티채널 시대가 전개

되면서 탈규제 논리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시장경쟁이론

자들은 방송채널의 희소성과 공공성을 부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립된 공익적 규제모델

도 비판한다. 이 이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방송 공익성은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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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관점 공익성 수준 통제주체 규제정도 제도적 장치

수탁이론 보통 송·수신자 보통 사전·사후규제

공론장이론,

숙의민주주의이론
높음 송신자 강함 사전적 규제

시장경쟁이론 낮음 수신자 약함 사후적 규제

출처: 김진웅(2003), p.28, 재구성.

표 2. 방송 공익성 관련 미디어 이론별 특성분석 

방영하는 것, 즉 시청자 취향에 따른 최대공약수를 공익으로 간주한다(윤영철, 2001). 

미디어 공익성 관련 주요 이론 네 가지 고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각 이론의 특성

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즉 수탁이론은 공익성 수준과 통제주체 관점에서 공론장이론과 

숙의민주주의이론, 시장경쟁이론의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고, 규제정도나 제도

적 장치 면에서 보통과 사전·사후규제를 함께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공

론장이론과 숙의민주주의이론은 높은 수준의 공익성을 요구하는 반면, 시장경쟁이론은 

보다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제주체 관점에서 공론장이론과 숙의

민주주의이론은 송신자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시장경쟁이론은 수신자에게 맡기고 있다

는 점이다. 그리고 규제정도와 제도적 장치 차원에서 공론장이론과 숙의민주주의이론

은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반면에 시장경쟁이론에서는 약한 규제와 사후규제 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표 2> 참조). 

최근 디지털화에 따른 방통융합 환경 하에서 방송산업의 상업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곧 공익성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공익론자들은 방

통사업자들의 방송시장 진입을 거대자본에 의한 방송시장 장악으로 간주하여 방송시장

의 공익성 유지 차원에서 방통사업자들의 방송시장 진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주의자들은 디지털화로 인한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건전한 방송 산

업구조를 이끌고 있다고 보고 전통적인 방송 공익성 개념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경쟁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방통융합 환경이 도래하면

서 전통적인 방송규제방식에 대폭적인 변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할 경우, 양

방향광고에 대한 규제정책에서도 기존의 수탁이론을 기초한 접근법에서 시장경쟁이론

을 바탕으로 한 규제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공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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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한 방송정책의 이념체계와 이를 토대로 한 정책적 목표와 방향들이 대립과 혼

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광고 관련 이론

미디어 관련 이론에 이어서 핵심적인 광고이론을 통해서 광고에 대한 문화적 기대 관점

에서 분석하면 양방향광고를 포함한 광고규제의 원칙과 배경, 그리고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라츨, 해프너와 샌디지(Rotzoll, Haefner, & Sandage, 

1994)가 언급한 고전적 자유주의이론(classical liberalism theory)과 신자유주의이론

(neo-liberalism theory) 또는 신고전주의이론(neo-classicism theory)을 토대로 접

근하고자 한다.  

먼저 고전적 자유주의이론을 고찰해 보면, 라츨(Rotzoll) 등은 인간사회의 다양성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사고체계, 즉 전통주의(tradition), 권위주의(authority),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Rotzoll, Haefner, & 

Sandage, 1994). 사실 모든 사회는 전통적인 요소를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현대사회

와 같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상황에서 순전히 전통에만 근거한 사회형태는 

존속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이란 사고체계가 권위주의와 함께 모든 인류역사

를 통해서 오랫동안 인류활동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시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고체계가 사회제도로 형성된다면 광고가 전통에 근거한 사고체계 하에서 사회제도로 

성립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광고의 주된 메시지는 변화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광고가 사회제도로 자연 발생하

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Boorstin, 1974). 

유럽사회를 수백 년간 지배해 왔던 전통과 권위를 종식시킨 고전적 자유주의 사고

는 주권을 지닌 개인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출발점은 이기주의(egoism)다. 

기본적으로 인간본성에 대한 이기주의적 해석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아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행동은 자기이익이 그 동기가 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할 점은 일방적으로 각자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은 

결과적으로 전체의 선을 지향하게 된다는 고전적 자유주의 가정이고 이를 사회적 책임

의 위험이라고 한다(Levitt, 1958). 고전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광고 또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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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조작하지 않고 잠재적인 욕구와 필요를 자극할 뿐이므로, 소비자주권과 개인의 이

익을 통해 시장제도를 이끌어나가는 능력 있는 개인들을 가정한다. 즉, 소비자 개인을 

주권을 지닌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의사결정자로 보고, 그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

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보는 무엇이든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Rotzoll, Haefner, & Sandage, 1994).

이에 반해, 신자유주의이론 또는 신고전주의이론은 변화하고 있는 개인적 이익, 

개인의 이성, 경쟁개념에 대한 인식들을 반영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역과 지방, 국

가,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규제자 또는 기획가로서 정부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역할론이 존재하지만, 명백한 점은 정부의 중대한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

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Rotzoll, Haefner, & Sandage, 1994).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고전적 자유주의 세계관에서 가장 명백하게 이탈된 시각이며, 정부

가 우리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실제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완전한 고전적 자유주의 사고로부터 상당히 벗어난 것이다(Boorstin, 

1974).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사조라기보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다른 접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츨, 해프너와 샌디지(Rotzoll, Haefner, & Sandage, 1994)는 그들의 

저서 ‘Advertising in Contemporary Society’에서 신자유주의이론을 신고전주의이론

으로 지칭한 바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즉 이기주의, 지

성주의, 원자주의, 경제, 정부의 역할 등을 재검토해 보면 사회제도에 대한 의문이 발생

한다. 광고주가 개인적인 이익에만 충실할 경우 개인의 이성에 반하는 요소들이 존재하

게 되고, 원자주의적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라면 경제적, 사회적 착취현상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럴 경우 사회적 책임의식에 근거한 내적 자율규제와 

정부에 의한 외적 규제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Rotzoll, Haefner, & Sandage, 

1994).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을 통해서 사회의 사고체계와 사회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광고의 성장토양은 부분적으로 다수를 지배하는 지혜로운 소수에 대한 여러 가정

을 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사고체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관건

은 개인에게 의사결정권이 얼마나 허용되느냐에 달려 있다. 광고가 성장할 수 있는 가

장 적합한 토양을 제공하는 사고체계는 고전적 자유주의로 이는 이기주의, 지성주의, 

냉소주의, 원자주의에 관한 여러 가정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Rotzoll, Haef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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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age, 1994). 그러나 광고는 자원분배 메커니즘으로서의 시장을 분석할 때 좀 더 

많은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근거할 때, 자기중심적인 개인들의 

행동으로부터 전체의 선이 도출되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시장은 자기영속적이고 

자기수정적이라고 가정된다(Levitt, 1958). 광고행위와 광고에 대한 사고에 있어서 옹

호론과 비판론의 대부분은 이러한 사고에 근거한 것이다. 20C 후반에 있어서 광고에 

대한 논의는 아주 낡은 주제이고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는 했지만 그러한 논의는 현

대사회에서 광고에 대한 지지론자들에게 많은 위안을 주고 있고 광고에 대한 여러 측면

을 이해하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한 분석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이론에서 규제는 필연적으로 정부개입을 의미한다. 정부는 간혹 비고

전적 자유주의 또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규제자로서 기능한다

(Rotzoll, Haefner, & Sandage, 1994). 이에 대해서 혹자는 정부의 불개입과 시장주

의를 주장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여전히 규제의 적절

한 한계에 대한 양비론적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 명백한 것은 정부의 중대한 역할에 대

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정부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

은 경제와 사회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희생 없이 자율적으로 규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Levitt, 1958). 아마도 정부역할에 대한 주장은 고전적 

자유주의 세계관에서 가장 명백하게 이탈된 시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역할

에 대한 강조는 변화하고 있는 개인적 이익, 개인의 이성, 경쟁개념에 대한 인식들을 적

절히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표 3> 참조). 

양방향광고에 대한 규제원칙과 방향관련 광고이론의 핵심적인 두 가지 이론을 고

찰한 결과, 광고에 대한 시각을 보면 현대광고의 다면적인 특성을 오히려 신자유주의이

론에서 제대로 접근하고 해석했다고 평가된다. 고전적 자유주의이론에서 광고에 바라

보는 인식, 즉 소비자 개인들의 사고와 행위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기보다 개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고와 행위를 강화시켜 주는 데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대안에 대한 선

택권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Boorstin, 1974). 그

러나 현대광고가 이처럼 역할과 기능을 단정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결코 단순

하지 않다는 데 그 한계점이 있다. 신자유주의이론에서 광고를 보는 시각, 즉 관점에 따

라서 주인 또는 봉사자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시장의 친구 또는 적의 모습으로, 때

에 따라서는 정보분배자 또는 상징조작자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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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이론 경제에 대한 견해 규제역할에 대한 견해 광고에 대한 인식

고전적 자유주의이론

자기보유적,

자기수정적/

보이지 않는 손 작용

최소한의 정부로서

개입 규제/

자유방임적

자율규제 의존

개인들의 사고와 행위에 대한 

변화 보다 강화위해 필요한 

존재이자 대안에 대한 선택권 

제공 역할

신자유주의 이론

(신고전주의)

조정과 통제 필요/

사회적 책임

규제자와 기획자로서 정부 

외적 규제와 내적 자율규제의 

공존 필요

신고전주의 관점에서 주인· 

봉사자·시장의 친구 또는 

적·정보분배자·상징조작자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

표 3. 광고 관련 이론별 관점의 차이

오히려 현대광고의 다면성을 설명하는 데 좀 더 설득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신자유

주의이론의 광고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광고규제에 대한 견해 역시 규제자와 기

획자로서 정부의 외적 규제와 내부 자율규제의 공존 필요성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

하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양방향광고 관련 규제 정책의 기본철학과 지침으로 접목 가능한 커뮤니케이

션 또는 미디어이론과 광고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보다 먼저 양방향방송서비스와 광고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선진국 사례연구 분석방법을 통해서 국내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적

합한 양방향광고 형식규제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사례연구 위주로 현

재 미디어와 광고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그들의 관련 규제 정책에 대한 주요 규제현황과 원칙을 고찰하기로 하였다. 이들 두 나

라는 특히 양방향광고를 상당 수준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각종 규제

와 운영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적

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물론 국가 간 이념과 통치철학, 미디어와 광고산업 등 제반환경

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들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앞서 양방향광고 규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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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정립을 시도한 선진국의 사례를 고찰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국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양방향광고 규제 관련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타당한 접근법이라

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연구 접근으로 우선 이들 두 국가의 광고규제기관과 

규제원칙을 분석하고,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양방향광고 등 뉴미디어 부문의 규제정책

과 가이드라인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앞서 문헌연구 분석방법을 통해서 고찰한 미디어이론과 광고이론 관점에서 

어떤 철학과 원칙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

해 도출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양방향광고 형식규제에 대한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료의 신뢰성 차원에서 이들 국가의 공신력 있는 관련 기관인 광

고표준공사(ASA: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커뮤니케이션위원회(Ofcom: 

The Office of Communications), 독립텔레비전방송위원회(ITC: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등에서 제시한 규제와 가이드라인, 그리고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광고규제정책이 미디어 관점의 형식규제와 크리에이티브 

관점의 내용규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 두 가지를 함께 접근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

고, 내용규제 경우 심의주체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미디어 관점에서 형식규제로만 연구영역을 제한하였음을 밝혀

둔다.     

4. 연구결과

1) 영국의 양방향광고 규제 정책 

방통융합 추세는 소비자들의 생활방식 뿐만 아니라 이전 전통적 미디어광고에 대한 인

식과 태도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디지털방송을 본격화한 주요국들

에서 과거 광고시장에 절대 군림하던 지상파방송광고가 뉴미디어 등장으로 인해서 방

송재원을 확보하는 데 일대위기를 맞고 있다. 아울러 불시에 등장하는 다양한 뉴미디어

로 광고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는 결과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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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도의 변화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광고규제정책의 원칙과 철학 관점에서 살펴보면 미디어산업과 관련해서 세계적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영국은 방송광고시장에서 탈규제와 수평적 규제를 기반으로 

자유시장주의를 지향해 오고 있고 글로벌광고네트워크들이 광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특성을 띠고 있다. 이들의 수평적 광고규제체계의 핵심은 공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

영방송 BBC와 방송의 공익성을 연대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상업방송사들과

의 합의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각종 단말기 등 하드웨어시장에선 공정한 자율경쟁은 최

대한 보장하지만, 규제제도를 통해서 사회 약자층은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시장에서의 여러 채널을 활용한 유통방식에서는 이해관계집단

들 간의 합의가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양방향미디어를 포함한 뉴미디어 경우, 정확한 

시장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현 상황에서 공정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장진입장벽을 

낮추고 신뢰성 있는 뉴미디어광고시장 정착을 위해서 규제 틀을 단계적으로 구체화 중

이어서 규제기구 간의 통합과 합의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Brown & Robert, 2004). 

따라서 지상파방송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디지털완전전환 작업은 향후 양방향방송

을 포함한 뉴미디어서비스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투자와 개

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Lugmayr, et al., 2004). 그리고 갈수록 위축되고 있

는 광고시장을 재기시키기 위해 지상파 상업방송사들은 계열채널의 유료가입자 확대에 

힘쓰고 있지만 멀티미디어 멀티채널 시대로 인해서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시청분산현상

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방통융합 환경에 대처하는 낮은 수준의 규제체계가 

영국의 최근 방송광고규제정책 원칙과 방향으로 요약된다. 

규제와 규제 관련 기관의 역사 고찰차원에서 살펴보면, 탈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영국은 상업방송의 면허부여과정에서 1990년 방송법을 통해서 경쟁입찰제를 도입하였

고, 1996년 방송법에서는 동종소유와 교차소유를 완화시켰다. 그리고 디지털방송전환 

작업논의를 1996년부터 시작하면서 방통융합 환경을 위한 법적 규제 시스템을 체계적

으로 정비해 왔다. 그 결과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방송, 통신 등의 창조산업부

문을 종합관장하면서 독립규제기구들이 방송과 통신을 분리 규제하는 이원화된 시스템

을 구축하였지만(Katz, 2001), 방송규제기구와 통신관리소(Oftel)를 통합한 방송통신

위원회 설치안이 1998년에 수립되었다. 그 후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제정으로 자유

경쟁정책을 구체화시키면서 디지털지상파 방송산업의 경쟁구조를 마련하였고, 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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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위원회 산하 규제기구들이 오프콤(Ofcom)이라는 단일규제기구로 비로소 통합되게 

되었다. 즉 오프콤은 영국의 수평적 규제 시스템을 본격화하는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방송광고부문에서의 최종 규제기구로 설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BBC에 대한 외

부규제 강화와 이종 미디어 간 소유규제 대폭 완화, 미디어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최소 

규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교차소유와 비유럽자본 참여허용 등의 규제완화정책과 소유·

집중방지를 위한 경쟁법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이봉호, 2007). 그러면서도 오프

콤은 규제기구의 효율성과 자율적 규제강화를 위해서 대부분의 광고규제행위를 광고업

계의 자율적 규제 시스템에 넘기고 방송광고도 ASA에 이관하면서 수평적 규제 시스템

을 구축하였다(정두남·정인숙, 2007). 

영국에서 대표적인 비방송 분야이면서 디지털미디어기술 발전과 미디어융합으로 

급증하는 양방향방송을 포함한 뉴미디어는 최근 새로운 규제의 관심대상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 중 최근 인터넷미디어는 접근용이성과 저렴한 제작비 등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오프콤과 ASA를 중심으로 뉴미디어 광

고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Brown & Robert, 2004). 이 과정에서 광고규제 대

상이 되는 뉴미디어 플랫폼으로는 대부분이 양방향TV,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모바일 

옥외광고 등 디지털기술 중심으로 발전 중인 차세대 뉴미디어들이다(ASA, 2005). 광

고규제 원칙과 관련해서 오프콤이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량과 배급에 관한 규칙은 지상

파상업방송 채널의 광고량과 허용시간, 광고유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평적 광고규제 

시스템의 핵심은 공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BBC와 방송의 공익성을 연대적인 책임으

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상업방송사들과의 합의로 이해될 수 있다(Ofcom, 2010a). 오프

콤은 양방향방송광고의 명확성과 공공성, 안정성, 접근성 등을 강조하면서 양방향방송

광고가 인터넷과 모바일광고에 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다. 특히 

양방향TV 기능사용에 능숙하지 못한 어린이와 노인들을 배려하는 기술개발과 거래행

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Ofcom, 2005a). 

광고규제 핵심내용으로는 오프콤이 2010년에 발표한 양방향방송 포함 뉴미디어

광고규제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유용하다. 첫째, 소비자들은 브랜드별로 다른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높은 공신력의 BBC 같은 방송사들은 무책임한 광고주들로

부터 제공되는 부적합한 광고콘텐츠를 사전 차단해준다는 신뢰감이 있지만 비용 지불

자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광고콘텐츠를 쉽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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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브랜드를 제공해야 하는 비즈니스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검

증된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시스템 남용에 대해서 규제기관들은 지속적인 추적과 감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Ofcom, 2010b). 비록 높은 교육수준의 소비자도 매

일 전달되는 스팸메일과 유해광고 메시지를 항상 제대로 거를 수는 없다. 따라서 규제

기관이 소비자에게 기본적인 뉴미디어 통제방법을 교육하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뉴미디어 광고콘텐츠와 기술에 대한 신뢰영역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다. 즉 TV나 모바일 등 어떤 유형의 플랫폼으로 전달되는 광고콘텐츠일지라도 소비자

가 원하면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규

제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는 성인광고콘텐츠에 대한 어린이 보호인식이 필요하다

는 점이다(Ofcom, 2010c). 물론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이나 TV수상기 잠금장치를 이

용해서 유해 사이트와 광고내용을 차단할 수 있지만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 모바일폰 

회사들이 어린이보호 콘텐츠 관리방법을 자발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Ofcom, 

2005b). 

 

2) 미국의 양방향광고 규제 정책 

미국 광고규제정책의 원칙과 철학은 다양한 형태의 다른 미디어규제처럼 자유방임적이

어서 상업광고 역시 표현의 자유 때문에 함부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Ray, 1989). 

물론 어린이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만 대부분 다른 국가규제에 비하면 일반적 수준에 불과하다.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 서

방선진국들은 광고품목과 광고시간량 규제를 함께 하지만 미국에서는 광고품목만 집중 

규제하는 편이고 광고시간량 규제는 어린이 프로그램 이외 다른 일반 프로그램에는 적

용하지 않는다. 광고규제 대상품목으로는 술과 담배, 도박 등이 해당되고 어린이들의 

시청을 통제할 수 있는 묘안이 없기 때문에 이들 상품광고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isenach & May, 2001). 결국 미국에서는 높은 세율 상품일수록 광고를 하지 못한다

고 이해하면 된다. 

광고규제 원칙과 철학 차원에서 미국은 방통융합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FCC를 통해서 적용하기보다는 통신법 제정의 기본 이념인 미디어 간 경쟁을 촉진하여 

미디어융합을 유도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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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2011). 최근 미디어 소비자들의 행태를 실제 살펴보면 콘텐츠 활용의 선택성과 

통제성, 유연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제공된 콘텐

츠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직접선택하고, 선택 콘텐츠 사

용법을 자기취향에 적합하게 직접 결정하고자하는 소비자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에 익숙한 젊은 계층들에게 이러한 경향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능동적인 형태의 

소비자로 변화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시간의 자율관리와 자신들만의 콘텐츠 생산과 다

른 사람들과 생산 콘텐츠 공유성향이 강하다(Lugmayr, et al., 2004). 즉 조기수용자

인 이 계층들은 미디어와 콘텐츠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비객체와 효율적인 소비방법과 

시기 등을 요구한다. 

따라서 미국의 규제원칙과 철학은 이처럼 변화하는 소비자성향을 반영하여 새로

운 형태의 뉴미디어 진출로 방통시장경쟁을 확대시키고 초고속정보통신망에 대한 투자

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초고속정보통신망 보급 확대로 원거리 진료나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FCC는 초고속정보통신망에 대한 투자

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 확대를 권장하고 있다(정두남·정인숙, 2007). 이러한 정책적 

배경에 따라 기본적으로 인터넷미디어는 무규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데 특히 레이건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광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모든 부분

에서 강력하게 탈규제 프로그램을 추구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규제공백을 주정부 차

원의 규제로 보완하고 있는 구도를 보이는 것이 미국의 일반적인 규제 시스템인 것이

다. 1996년 통신법을 기본으로 미국은 탈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

서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고 경쟁적인 국제환경에서 미국방송과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

일 목적으로 오래 유지되어 왔던 이종 또는 동종 미디어 간의 소유규제를 대폭완화 내

지는 해제하였다(이봉호, 2007).

미국의 규제기관을 역사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면, 기본적으로 의회가 정책의 기본

틀을 수립하는 기관이지만 미국의 광고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광고정책집행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식약청(FDA), 연방통상위원회(FTC) 이

들 3개 광고규제기관과 규제원칙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들 세 기관은 정책방향

이 각기 다른 독립단체지만 의회요구로 공동작업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 중 특히 

1934년 ‘커뮤니케이션법’에 의해 설립된 FCC는 전파이용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

행하는 미국의 방송통신정책 주관기구이자 준정부, 준사법 기구다. FCC와 같이 정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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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아닌 방송통신정책과 규제 기능을 포괄하는 독립기구를 둔 국가는 미국이 최초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준입법권과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권도 행사하고 있고 

FCC의 결정사항은 1심 법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그리고 1914년에 설립된 FTC는 

셔먼법, 크레이튼법 등 독점금지법의 실시상황 감사, 가격협정 등 불공정경쟁 방지 또

는 식품과 의약품 등의 과대광고 단속 등에 임하는 미국 정부기관으로 필요에 따라 사

법권 발동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정지명령을 행사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또한 1938

년 식품·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뒤 보건후생부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로서 FDA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뿐만 아니라 수입품

과 일부 수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광고규제정책

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 

광고규제 핵심내용으로는 FCC에서 1984년 이후 광고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8가

지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광고규제 원칙의 핵심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김보민, 

2009). 첫째, 정치광고에 관한 요건, 아동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상업광고들의 수에 대

한 제한, 그리고 비상업적 교육방송국들에서 광고의 금지를 제외하면 FCC는 그 광고요

금이나 그 수익과 같은 방송국사업자의 사업관행을 규제하지 못한다(FCC, 2013a). 둘

째, 방송을 위해서 금전이나 다른 대가를 방송국 관계자가 수령했거나 임의 약속한 경

우 해당 방송국은 방송 중에 그 사실을 후원업체 명단 식별과 함께 완전 공시해야 한다

(FCC, 2013b). 이 요건은 방송프로그램에 따라 일반대중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FCC가 알아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 비상업 교육 방송국들은 주로 방송

시간 중 기부자명을 언급 또는 표시하여 협찬광고자를 알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영리

기부자, 협찬광고업자들의 재화나 서비스를 판촉할 수도 있다. 넷째, FCC는 광고방송

을 포함해서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을 규제하지 않는다. 실태조사와 전문연구결과에 따

르면 특정 방송물의 지각된 음량은 수용자들의 주관적 판단이고 자료내용과 스타일, 말

하는 사람의 음성과 어조 등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따라서 FCC는 방송국들이 광고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음량수준을 의도적으

로 높인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규제할 수 없다. 다섯째, FCC는 광고가 거짓이

거나 또는 현혹적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후원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일차

적인 책임을 가진다. 즉 식품과 의약품 제품광고 경우, 우선적으로 FDA가 제품 안전성

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지만 그 다음으로 FCC가 광고성격에 따라 대중에게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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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현혹적이라고 판단되는 광고에 관해서 관련기관들과 협의해서 판단한다. 여섯째, 

방송광고가 특별법이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한 FCC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

다. 그러나 일반대중이 특정광고의 광고품목성격, 고시일정 또는 메시지 제시방법 등에

서 불쾌함을 느껴 불만을 제기할 경우, FCC는 방송일자와 시간, 해당 광고주 제품에 대

한 규제가 가능하다. 일곱째, 연방법은 FCC 관할권 하에서 라디오, TV, 또는 다른 전자

통신매체에 모든 형태의 담배광고 방송을 금지하되 흡연 액세서리, 파이프, 시가 생산

기계 광고 등은 금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회는 어떤 종류의 알콜음료 방송광고 금지

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FCC는 그러한 광고들의 규제원칙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

다. 여덟째, 일반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빠른 속도와 미세 음을 노출하는 방법인 잠재의

식 프로그래밍(subliminal programming)의 경우, FCC는 대중이 무의식적으로 불쾌

감을 느끼거나 어떤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형성이 생긴다면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

하고 있다(FCC, 2013a). 

FCC의 기본적인 광고규제 원칙의 핵심내용과 함께 미국 디지털방송사업자들의 

공익구현 의무를 검토한 1998년 대통령자문위원회 보고서의 정책내용들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첫째, FCC가 디지털방송사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익적 

프로그램의 방송근거와 공익실현 활동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윤리강령을 채택하여 공익성 실현의지를 천명토록 제안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방송이 공익적 가치가 높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의회는 신용기금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비용과 비상업적 교육전문채널 개설 등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디지털방송의 다중방송서비스 특성을 공

익프로그램의 방송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디지털방송사업자

는 정치담론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섯째, 국

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디지털방송사업자들이 재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예보하는 

공익적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편

의를 최대한 고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일곱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상업적 이해와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내

용이다(PIAC, 1998). 디지털방송의 공익성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에는 국가별로 커다

란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영국 사례에서도 산업보호와 육성이라는 목표

와 공익성 강화라는 목표 사이에서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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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차원에서의 고찰

영국과 미국의 미디어와 광고규제정책과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본 결과, 어느 나라

보다도 실생활에서 IT분야 등 뉴미디어 적용속도가 빠른 우리나라 경우 완전 무규제정

책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시대흐름에 적합한 규제완화로의 정책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 주요국의 방송과 광고

규제흐름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나 노인층 보호 차원에서 양방향 방송서비스와 광고

부문에서 오히려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러나 그 외에는 철저하게 탈규제와 탈중앙화, 탈수직적 규제형태, 즉 공영방송 중심에

서 상업방송과 유료미디어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탈규제 정책

으로 미디어기업의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탈규제정책은 효과적인 경쟁

과 비편향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 다양성과 다원성 확보라는 사상의 자유시장 원리에 

기초한다. 

디지털 양방향방송광고시대로 접어든 현재에도 방송의 공익성은 여전히 현대사회

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공익성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어떠한 정책으로 

실현할 것인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디지털화가 실현

되는 상황에서 기존 아날로그 채널처럼 하나의 스펙트럼에서 5∼6개의 복수 디지털채

널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의 공익성 개념에 대한 근거를 전파의 희소성에서 접

근하는 수탁이론은 이미 그 존재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소비자주권주의에서 접근해

야한다는 시장경쟁주의론자들과 디지털시대에서도 숙의의 필요조건인 의견의 다양성

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숙의민주주의론자들 간의 대립이 지속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커뮤니케이션 또는 미디어이론 측면에서 영국과 미국 모두 자유시장 원리에 근거

한 자유경쟁이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보다 영국에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장경쟁이론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에 비

하면 미국의 적용 미디어이론은 자유방임에 가까운 자유시장경쟁이론을 지향하고 있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유로운 시장 여건 하에서 이제 경쟁정책의 목표는 반경

쟁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며 시장경쟁이론에 따른 공정경쟁은 콘텐츠의 질과 방송

사의 구조적 혁신, 상품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이익에 충실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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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규제흐름 예외사항
적용

미디어이론

적용

광고이론

영국
탈규제/

수평적 규제

사회적 약자층 

보호차원에서 엄격한 

제한적 규제

사회책임적 

시장경쟁이론 지향

고전적 자유주의이론

＜ 신자유주의이론

미국
탈규제/

수평적 규제

사회적 약자층 

보호차원에서 엄격한 

제한적 규제

시장경쟁이론 지향
고전적 자유주의이론 ＞ 

신자유주의이론

한국
네거티브규제중심/

수직적 규제
특별한 예외사항 없음

수탁이론 중심의

미디어균형발전론 적용
준 신자유주의이론 지향

표 4. 영국과 미국의 양방향광고 규제와 한국과의 특성 비교 

기존 국내방송시장 환경은 공익성을 표방하는 지상파방송을 중심축으로 CATV방송이 

수직적으로 편승하는 공생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즉 국내 기존 미디어산업 규제이념은 

크게 수탁이론과 미디어 균형발전론이라는 개념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규제는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을 제외하고라도 CATV, IPTV 등의 뉴미디어들이 경

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제한된 시장에서 

공익성과 수용자들의 보편적 시청권 등을 내세워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 뉴미디어들의 

시장진입과 강력한 차별적 규제 강화를 통해 기존 방송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익을 추

구하는 방향으로만 전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Pagani, 2003).  

광고이론 측면에서 고찰해 본 결과, 영국과 미국에서의 적용이론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영국은 고전적 자유주의이론보다는 신자유주의이론 또는 신고전

주의이론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영국은 광고에 대한 인식이 

신자유주의적 시각, 즉 주인이자 봉사자인 동시에 때로는 시장의 친구 또는 적, 정보 분

배자, 상징조작자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광고가 존재한다고 보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

서 내적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규제자와 기획자로서 정부 외적 규제가 공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에 미국은 영국과 달리 신자유주의이론보다 고전적 자

유주의이론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광고규제 원칙을 단적으로 표현

하자면 여러 유형의 다른 미디어규제처럼 자유방임적이어서 상업광고조차도 표현의 자

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함부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Ray, 1989). 따라서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정부개입 규제와 자유방임적 자율규제를 추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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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다. 즉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고전적 자유주의이론에서는 광고를 개인들의 사고

와 행위에 대한 변화를 보다 강화시켜 주기 위해 필요한 존재이자 대안에 대한 선택권

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표 4> 참조).

5.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양방향 미디어 환경과는 달리 현재 적용중인 국내 광고규

제 체계는 기존의 아날로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방통융합의 

결과로 등장하고 있는 양방향광고는 기존의 일방향방송 광고규제로는 적용될 수 없는 

범위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기존의 지상파방송에 적용되었던 방송 관련 각종 규

제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디지털 양방향방송광고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선진국에서의 양방향광고 관련 규제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고찰하고 심층 분석하여 국내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양방

향방송서비스와 광고에 적합한 규제원칙과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었으며, 아울러 국내 

양방향광고 미디어 형식규제 상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향후 정책의 방향성도 제안하고

자 하였다. 

디지털기술 발전의 급속화와 미디어 융합의 다양화가 전개되면서 광고와 미디어

환경이 격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새로운 유형의 양방향광고는 개인형 또는 맞

춤형 특성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각종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의 유통과정

을 통해서 보듯이 광고유통 또한 탈 특정 미디어화와 탈국경화 현상이 이미 현실이 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방향광고에 대한 이전 대다수 연구에

서는 법적 타당성과 기본 원칙에 관한 고찰보다는 규제완화 필요성만을 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

점이다. 그러다보니 양방향광고 집행시 화면 단위 광고규제 문제 등 세부적인 사안에서 

미디어 정체성과 규제원칙 문제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미디어와 플랫폼이 등장할 때마다 임시처방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정책적용을 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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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관행을 지양하고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규제원칙의 기본 틀 정립의 필요성 

차원에서 그 해법을 찾고자 하였는데 이는 정책적 차원에서 양방향광고 규제기본 원칙

과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산업적 차원에서는 본격적인 

디지털방송 시대로의 진입과 그에 따른 양방향광고가 증대되게 될 현 시점에서 보다 합

리적인 광고 관련 규제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도출하고 현재 적용 중인 관련 법조

항 내용과 개선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정리와 함께 폭넓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학술적 차원으로는 

주요 미디어이론과 광고이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사례연구를 통해서 해외 선진국

의 양방향광고 관련 규제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국내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양방

향방송서비스와 광고에 적합한 규제정책방향과 적합한 이론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 공

헌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서 양방향광고의 특성에 따른 현재 국내 양방향광고 규제방

식의 한계성을 검토하였고, 바람직한 양방향광고 규제원칙과 철학적 근거로 삼을 수 있

는 주요 미디어이론과 광고이론을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 미디어이론으로 방송

매체의 속성 차원, 언론의 사회적 위상과 기대 차원, 민주사회의 정치적 기능 차원, 그

리고 경제적 역할 차원에서 수탁이론을 비롯한 주요 네 가지 이론의 적용가능성과 적합

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탐구의 준거틀을 바탕으로 라츨(Rotzoll) 등이 언급한 광고이

론, 즉 고전적 자유주의이론과 신자유주의이론에 대한 고찰과 그에 따른 논의를 하였

다. 이러한 접근을 시도한 이유는 이들 이론을 통해서 광고에 대한 문화적 기대 차원에

서 분석하면 양방향광고를 포함한 광고규제의 원칙과 배경, 그리고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국내 양방향광고 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양방향방송서비스

와 광고를 일찍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양방향광고 관련 규제 정책의 

방향, 방송통신의 법제화 기본 원칙을 기초로 적용원칙과 철학적 연구결과를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서 고찰하였다. 영국은 1996년 디지털방송전환 작업논의 시작시점부터 방

통융합 환경을 위한 법적 규제 시스템 정비를 구체화하였고, 그 결과 문화미디어스포츠

부는 방송·통신 등 창조산업부문을 종합관장하면서 독립된 규제기구들이 방송·통신

을 나누어 규제하는 이원화된 전통을 형성하였다(Katz, 2001). 영국은 탈규제와 수평

적 규제의 자유시장주의를 표방해 온 까닭에 글로벌광고네트워크들이 광고산업을 이끌



113국내 양방향광고 규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영국의 수평적 광고규제체계의 핵심은 공공적 재원으로 운영

되는 공영방송 BBC와 방송 공익성을 연대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상업방송사

들과의 합의로 이해될 수 있다(Brown & Robert, 2004). 결국 영국 방송광고규제정책

의 원칙과 방향은 방통미디어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의 최소화된 규제체계로 정리

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의 광고규제 원칙은 여러 유형의 다른 미디어규제처럼 자

유방임적이며, 그 결과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함부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규제원칙과 철학은 FCC를 통해서 방통 융합미디어에 대

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기존 통신법 제정의 기본 이념인 미디어 간 경쟁을 촉

진함으로써 미디어융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

추고 있다(FCC, 2011). 실제 최근 미국 내 미디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행태연구 결과를 

보면 콘텐츠 활용의 유연성과 선택성, 통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성향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두 개 국가의 미디어와 광고규제정책과 원칙을 종

합적으로 고찰해 본 결과, 방송과 광고규제의 흐름은 사회적인 약자 보호차원의 규제는 

어느 부문이든 예외 없이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

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철저하게 탈규제와 탈중앙화, 탈수

직적 규제의 경향을 띠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탈규제정책은 효과적인 경쟁과 비편향적

이고 정확한 정보제공, 다양성과 다원성 확보라는 사상의 자유시장 원리에 기초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미디어이론 관점에서 영국과 미국 모두 자유시장 원리에 근거한 자유경쟁이론을 

적용하고 있지만, 미국보다 영국에서 더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장경쟁이론

을 지향하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에서는 자유방임에 가까운 자유시장경쟁이론을 지향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자유로운 시장여건 하에서 경쟁정책목표는 반경

쟁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며, 시장경쟁이론에 따른 공정경쟁은 콘텐츠의 질과 방송

사의 구조적 혁신, 상품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이익에 충실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방송시장 환경은 공익성 표방의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CATV

방송이 수직적으로 공생하는, 즉 수탁이론과 미디어 균형발전론이라는 개념 틀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제는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을 제외하고라도 새롭게 등장

하는 뉴미디어들의 경쟁력 확보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정보수용자의 이익 추구보다 기존 방송사 중심의 틀을 고착화하는 쪽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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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조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오랫동안 논의해 온 방통융합의 진전속도를 저해

한 주요 요인이다. 이처럼 제한된 시장에서 공익성과 수용자들의 보편적 시청권 등을 

내세워 뉴미디어들의 시장 진입과 차별규제 강화를 통해 기존 방송들의 기득권 유지와 

이익 추구로 정책방향이 전개되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광고이론 관점에서 영국과 미국의 적용 이론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영국은 고전적 신자유주의이론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 미국은 고전

적 자유주의이론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영국은 광고에 대한 인식이 

신자유주의적 시각인 다양한 모습으로 광고가 존재한다고 보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내적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규제자와 기획자로서 정부 외적 규

제가 공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광고규제 원칙은 자유방

임적이어서 상업광고 역시 표현의 자유문제로 규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최소한의 정부개입 규제와 자유방임적 자율규제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고전적 자유주의이론에서 광고는 개인들의 사고와 행위에 

대한 변화를 강화시켜주는 데 더욱 필요한 존재이고 대안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연구의 시사점과 제언

어느 사회조직이든 법과 규제라는 것은 그 사회현상과 문제발생에 선행해서 수립되기

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뉴미디어와 새로

운 플랫폼의 등장에 무원칙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규제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심각한 문

제점과 후유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즉 뉴미디어와 플랫폼 등장 때마다 미디어별 플랫

폼별 법적규제 장치를 사안별로 수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규제 불균형 문제가 끊임

없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디어별 플랫폼별 규제체계가 아닌 일정 기준과 원

칙에 따른 큰 틀의 규제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용해서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양방향광고 규제원칙과 철학적 근거

로 삼을 수 있는 주요 미디어이론과 광고이론을 우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 미디어이론으로 수탁이론 등 네 가지 이론의 적용 가능성과 적합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광고 관련 이론으로서 고전적 자유주의이론과 신자유주의이론에 대한 고찰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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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논의를 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시도한 이유는 이들 이론을 통해서 광고에 대한 

문화적 기대 차원에서 분석하면 양방향광고를 포함한 광고규제의 원칙과 배경, 그리고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론적 고찰결과를 바탕

으로 본 연구는 영국과 미국의 양방향광고 관련 규제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탐색해 

보고, 국내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양방향방송서비스와 광고에 적합한 규제정책 원칙

과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의 양방향광고 관련정책 수립과 법 개정 작업은 탈규제와 더불어 수평

적 규제와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책임적 시장경쟁이론과 신자유주의이론

을 기본철학으로 삼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이미 영국과 미국 등 해외선진국의 양

방향광고 관련 규제정책 원칙과 방향연구에서 시장흐름이 탈규제와 수평적 규제를 기

반으로 자유시장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미디어환경이 선형적 형

태의 일방향적 아날로그미디어 사회에서 이제는 비선형적 디지털양방향미디어 지배사

회로 변하였기 때문에 이전 규제체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획일적이고 경

직된 규제정책을 표방하던 우리나라 경우 급속한 완전 탈규제가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는 어렵겠지만, 단계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의 개방적인 규제정책으로 방향을 변경할 필

요가 있다. 아울러 이전의 수직적인 규제형태에서 수평적인 규제형태로의 궤도수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수직적 규제구분이 공적자원 이용과 사회적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한 

미디어별·플랫폼 유형별 차등규제였다. 하지만 이러한 차등적 규제는 미디어사업영

역의 상호배타성이 무너진 방통융합형 산업 패러다임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

라서 방통융합서비스에 대한 과잉 또는 중복규제의 혼란을 방지하고 양방향광고운영에

서의 제약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 규제형태로의 전환이 필수다. 

둘째, 양방향광고 중심의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는 사회책임적 시장경쟁이론과 

신자유주의이론을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고 정보수용자들에

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정보수용자 주권은 시민으로서 

필요한 공공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거나 또는 개인적 취향과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저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Brown & Robert, 2004). 이를 위해 전자는 상

업적 영역으로 분리된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실현되어야 하고, 후자는 여러 상업적 서

비스들 간 경쟁을 통해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후자 경우는 독점 사업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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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업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이 경우 다양한 신규 미디어

와 플랫폼들의 시장진입을 허용해야 하고, 공정경쟁으로 정보수용자 혜택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상황은 많은 진입장벽들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그 이유는 진입장벽요소

로서 법제도 같은 구조적 장벽 못지않게 시장 선진입자들의 선발자 우위전략으로 신규

진입을 저지하는 전략적 장벽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양방

향광고규제정책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유료방송과 광고시장

에서 방통융합구조를 지닌 플랫폼과 네트워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규제원칙과 정책이 정해져야 한다.  

셋째, 양방향광고 중심의 디지털미디어 광고정책은 탈규제와 수평적 규제, 개방적

인 규제원칙으로 전환하되, 사회책임적 또는 사회제도적 관점에서 특정계층보호와 관

련해서는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공익적 성향의 지상파방송뿐 아니

라 상업적 성향의 유료방송채널과 모든 플랫폼에도 공통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영국 오프콤에서 발표한 양방향방송을 포함한 

뉴미디어 광고규제 핵심내용에도 잘 드러나 있듯이 소비자보호,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는 방통산업 내지는 광고산업발전과 타협하거나 묵인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새로운 형태의 뉴미디어 등장에 따라 기존의 전용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점차 범용 인터넷망 또는 N스크린 서비스로 제공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서

비스들의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송과 통신규제 주체문

제는 물론 영역에 따른 미디어와 양방향광고규제 범위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유사 미디어들과의 형평성과 규제체계의 조화뿐 아니라 새로

운 기술혁신과 서비스 촉진이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디지털미디어 시대 진입에 따른 수평적 규제도입과 함께 규

제기관과 규제법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 기존의 수직적 규제 틀을 재정립된 규제기

관과 규제법을 통해서 양방향광고운영에 적합한 수평적 규제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미디어서비스과정에서 실제 드러나고 있는 양방향광고에 대한 

규제중복과 규제불일치 문제들로 야기되는 것들과 새로운 융합서비스 개발과 운영과정

상의 제약요소 또는 잠재적 제약요소로 존재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기존 규제방향이 방송과 통신별 또는 미디어별, 플랫폼별로 분리되어 별개의 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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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제하던 수직적 규제형태에서 플랫폼, 네트워크, 콘텐츠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수평

적 규제형태로 변화해야 한다.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양방향광고는 기존 일방향방

송 광고규제로는 적용될 수 없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지상파방송에 적용되던 방

송관련 각종 규제를 디지털 양방향방송광고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해야 한다. EU의 

규제체계를 보면 기존 선형광고와 비선형광고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선형광고에 대한 기존 시간량 규제와 위치규제, 내용규제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규제완화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선이 필요한 반면에 비선형광고 

규제는 이용자들의 선택성을 감안해서 보다 완화된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비선형광고 경우 시간량 규제와 위치규제 등이 패쇄적인 규제였다면 향후에는 

개방적인 규제로 가는 것이 합당하고 최소 규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것이 방송광

고기술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방송산업에서의 미디어 간 균형발전논리에 대해서도 새롭게 고찰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이 논리는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미디어들이 일정 시장지분을 가지고 

방송시장에 존재한다면 다원성과 다양성이 증진될 것이고 이는 곧 공익과 연결될 것이

란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경쟁이 인위적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발생 가능한 

비효율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신규진입이 제한된 상태에

선 경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자의 방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는 진입장벽을 낮추어 방송산업을 보다 공정한 경쟁적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결국 

융합환경에서의 정부규제는 새로운 방송사업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들, 즉 경

쟁정책이 주요한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방송산업에서 소유와 진입의 문제는 공익성

과 연결시키기보다는 방송산업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공정경쟁이 방송산업에서의 주요 정책목적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양방향광고에 대한 미디어 공익성 관련 이론은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한 시장경쟁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보편적 시청권을 지닌 무료 시청형태의 지상파방송은 일정 수준의 공익성을 근거로 한 

개선된 형태의 수탁이론을 적용하는 반면 다양한 형태의 유료 시청형태의 채널과 플랫

폼을 대상으로는 사회적,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한 시장경쟁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관련기관에서는 정보수용자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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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미디어를 이해하고 광고를 포함한 각종 정보와 메시지를 판별하거나 분석, 평가하

여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와 미디어 큐레이팅

(media curating)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의 방향성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단일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

째, 거시적인 연구내용과 미시적인 연구내용을 결합하여 논리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방법론상에서 다소의 무리가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 즉 거시적인 내용의 미디어 관

련 이론과 광고 관련 이론을 통해서 국내 양방향광고의 형식규제내용과 결부시키는 과

정에서 논리적 비약 등 접근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의 방법

론적 보완이 필요한데 국내 양방향광고 규제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고찰과 방향성 설정

을 면 히 하기위해 정책 관련 실무자와 전문가 견해를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렴하고, 

그를 통한 해법 찾기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외사례 연구대상으로 영국과 미국에 국한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양방향광

고 규제에 관한 세계 여러 국가의 상황까지는 고찰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 물론 이들 

두 국가가 세계 미디어와 광고 트렌드를 지배하고 주도해 가고 있고 본 연구의 관심사

항인 양방향광고 부문에서 많은 새로운 시도와 그에 따른 규제와 원칙이 다른 국가에 

비해 오랫동안 연구되고 수립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분석 사례의 다양성과 일반화 

차원에서 미흡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우리와 기술

수용 속도와 문화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등의 사례 분석이 시도될 필

요가 있겠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이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간의 오랜 주도권 

다툼 속에 어렵게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방향방송에 대한 공익적 관점에서의 과

잉규제 논란, 전송 미디어별 규격적용에 따른 타 미디어와의 비호환성 등의 문제가 디

지털방송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

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상업적 플랫폼과 콘텐츠를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규제

할 때 빚어질 제도적 차원에서의 갈등도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

태의 양방향서비스와 양방향광고에 대한 형식적 규제 방향성과 범위를 도출해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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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더욱이 위성방송과 IPTV를 중심으로 한 양방향서비스와 광고

는 현행 방송규제의 기본전제가 되고 있는 형식규제와 내용규제를 지속적으로 적용받

기에는 미디어 특성상 부적합하다. 따라서 정보수용자의 선택성에 따라 콘텐츠의 수요

공급이 달라지고 프로그램과 광고의 구분을 전제로 해서 규정하게 되어 있는 현행 방송

광고규제는 개선이 필연적이다. 국내 양방향광고 규제정책이 올바른 개선책 모색과 추

진의 과정을 거쳐 바로 서고, 그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미디어산업도 건전한 발전의 

풍토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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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a focus on existing research regarding regulations on interactive 
advertising, particularly the necessity of deregulation itself, rather than considering 
the legal legitimacy of interactive advertising regulations. This study tried to address 
the rules and significant concepts of relevant laws and sought fundamental and 
macro-level solutions, refraining from setting tentative and shortsighted policies 
forwarded whenever new media and platforms emerge. To do this, an in-depth 
literature review had been conducted to identify the limitations and challenges the 
regulations faced. Then, major theories related to media and advertising were taken 
to be investigated, some of which could be used to support the basic rule and 
philosophical evidence. Case studies were conducted to reveal the directions for 
desirable regulations on interactive advertising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cases 
of two advanced countries in the broadcasting and advertising industries: the UK and 
the US. Results indicate that the regulations in both countries empathize the 
protection of second-class citizens, by making the forceful principles and guidance 
come in effect in the interactive broadcasting services and advertising. Also, findings 
include that de-regulatory policies are generally based on the free market competition 
theory, which enables efficient competition, diversity, and pluralism to deliver 
unbiased and accurate information. Based on the implications drawn from the case 
analyses, this study provided several suggestions to set up appropriate policies and 
regulations on interactive broadcast advertising. 

K E Y W O R D S  interactive advertising • advertising regulation • regulation 

policy • case study 


